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41,905,980 31,257,179

일반회계 939,760,895 28,192,827

특별회계 102,145,085 3,064,353

공기업특별회계 88,281,262 2,648,438

상수도사업 45,889,885 1,376,697

하수도사업 42,391,377 1,271,741

기타특별회계 13,863,823 415,915

의료급여기금 2,489,964 74,6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255,038 37,651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80,682 8,4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5,649 4,369

수질개선관리 5,020,613 150,618

중소기업육성자금 4,671,877 140,15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0,868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